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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ic data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ssistant staff to support 
administrative tasks related to patient safety. 

Methods: 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The participants (n=103) of this study were nurses, working at general 
and long-term care hospital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on August 29, 2019 and 
analyzed with SPSS 25.0. Specificall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frequencie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and X2-test. 

Results: Assistant staff was needed to support patient safety tasks, but this required nurses who could fully perform patient 
safety tasks by supplementing their work experience rather than employees who only support administrative tasks. This 
is because the hospital'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administrative tasks 
and patient safety tasks, and even nurses with five years of work experience, must be aware of the basic concepts and 
should have knowledge of patient safety and have gained experience in managing the patient safety activities.

Conclusion: Hospitals are calling for an improvement in the system that increases the number of workers in charge 
of patient safety affairs and lowers their work experience, rather than the introduction of assistant staff who help with 
patient safety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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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05년 1월 28일 제정된 환자안전법[1]은 제12조에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란 한다)을 두어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2] 제9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병상규모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간호사로 하되 해당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사실, 환자안전법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

생하는 위해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정의

하고, 국가와 의료기관 및 환자가 스스로 환자안전을 위

한 다양한 활동(예: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환자안전사

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병원 전산시스템의 변화나 

전담인력 등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가능하기에 동법은 1

년 6개월의 경과를 두고 2016년 7월 29일에서야 시행

되었다. 

  결국 환자안전법 시행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

슈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전담인력의 수급 

문제였고[3], 또한 전담인력에게 주어지는 새롭고 다양한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업무 과중이었다[4]. 이후 환자안전

법에 의거 병원급 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환자안전활

동은 의료기관인증평가의 필수항목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5], 이에 대한 일선 병원들과 전담인력들의 부담도 높아

졌다. 물론 2019년 7월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6]되는 등

의 보상도 동반되었지만, 의료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

은 지방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

고, 전산시스템 접근이나 서류 정리 등의 작업에 익숙하

지 못한 간호사의 특성상 과도한 행정업무를 호소하며 이

직하는 사례가 빈번이 보고되었다[4,7]. 이를 증명하는 한 

실례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설치된 환자안전보고학

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은[8] 2017년 3,864건, 

2018년 9,250건, 2019년 11,953건으로 나타나 이를 통

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의 업

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병원당 1-2명 수준에 불과한 전담인력의 빈번한 이직과 

이에 대한 우려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의 공백으로도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제1차 환자안

전종합계획(2018-2022)을 세우고[9], 세부추진과제로 보

건의료기관 내 서류작성, 보고, 민원대응 등 전담인력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코디네

이터” 양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간자

격제도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연구 위탁

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전담인력의 행정업무를 지원하

는 보조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

고, 국가 및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

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전담인력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도입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보건의

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자 하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사업별 계획을 추진하

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환자안전 전담인력

  전담인력이란, 환자안전법 제12조에 의거, 일정 규모 이

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으로써 동법 시행규

칙 제9조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인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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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등록된 인력을 말

한다.

2) 환자안전 보조인력

  보조인력이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9]에 언급된 대

로 보건의료기관 내 서류작성, 보고, 민원대응 등 전담인력

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동 계획에는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코디네이터”로 언급되었으나 다른 나

라[10-12]에서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전담인력의 

직무명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보조인력으

로 명명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의 행

정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절차

1) 설문도구 개발

  의료 질 및 환자안전 관련 국내·외 자격제도 운영과 동

향 등에 관한 문헌 검토 및 필요한 핵심역량, 직무분석을 

통해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에 대한 설문을 개발하

였다. 이 설문은 보조인력의 필요성과 필요 여부에 따른 보

조인력의 자격과 교육에 대한 항목으로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 예비조사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

를 구하기 어려워 우선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예비조사는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의 2019년 6월 30일 연수교

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총 50부가 회수되었으

나 이 중 설문작성이 완결된 경우는 25부였다. 교육 참석자

들의 대부분(60.0%)이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 근무자

들이었다. 보조인력 역할에 대해 병상규모나 병원 내 현재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다.

3) 본 조사

  이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29일 시행되었다. 한국의료

질향상학회에 연수교육 중 QI 전담자를 위한 질 향상 활동

방법과 사례 교육 및 환자안전 전담자 보수교육에 참여한 

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교육자료에 함께 비치하여 배포하였고, 교육 후 설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거하였다. 총 103명이 설문을 완료하

여 제출하였다.

  설문 전 두 저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사전 설문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다. 우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행

정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은 제 1차 환자안전종합계

획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소개하였다. 설문을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보조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우선 묻

고, 어떤 인력으로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을 답한 

후 이에 근거하여 보조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과 필요 시간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명하

였다.

3.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의 협조를 얻어 설문에 참여한 

자에게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절차, 예견되는 위험과 

불편,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연구의 거부권 및 자료의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지한 후 참여 도중 원하지 않

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과 이와 관

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고, 자



VoL 26, Number 1, 2020 49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 

박성희, 곽미정, 김철규, 이상일, 이순교, 최윤경, 황정해

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응답 후 설문조사 동의서와 설문지를 분리하

여 제출하게 함으로 대상자를 보호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는 일 저자의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의무 보관기간 3

년 동안 보관한 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전량 폐기할 예정

이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한 후 IBM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의료기관 종

류 등에 따른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카이제곱 검

정(X2-test)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대부분(98.1%)은 여성이었다. 평균 연령은 

42.62±9.20세였고,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35.9% (37

명)로 가장 많았다.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

이 46.6%이었고, 상급종합병원이 27.2%였다. 대상자의 

근무경력은 평균 18년 9개월이었고, 10년 이상 20년 미

만이 40.8% (42명)로 가장 많았다. 80.6% (83명)가 현재 

의료 질 및 환자안전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중 62명

(74.7%)이 신고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었다. 응답자의 의

료 질 및 환자안전 부서의 근무 경력은 평균 5년(40.99±

42.17개월)이었고, 현재 의료 질 및 환자안전 부서에 근무

하고 있는 경우는 평균 3년(36.22±31.16개월)이었다. 현

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 소재지는 경기도가 36.9%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4%, 경상도 16.5%, 전라도 13.6% 순이

었으며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1.9%였다.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면, 50.5%가 시 지역이었고, 광역시 23.3%, 특별시

가 19.4%였다.

  현재 의료 질 및 환자안전 부서의 근무여부에 따라 대상

자의 일반적 현황을 비교하였다. 병원 근무경력(t=-0.031, 

p=.975)과 의료기관 종류(X2=6.263, p=.281), 근무병원 

위치(X2=6.843, p=.445)는 모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

었다.

2.  전담인력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도입에 관한 의견

1) 보조인력 도입 필요 여부

  응답자의 83.5% (86명)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지원

을 위한 보조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6.8% (7명), ‘잘모르겠다’는 7.8% (8

명), 무응답 2명이었다. 보조인력 도입 필요에 대한 의견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X2=22.483, p=.013). 상급종합병원은 92.9% (26/28명)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종합병원, 병원과 요양병원은 

80% 수준이었고, 전문병원은 50%였다.

2) 보조인력 도입이 필요한 이유

  보조인력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행

정업무가 많아 간단한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36.9% 

(38명)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직으로 근

무하는 경우는 35.0% (36명),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경우는 16.5% (17명)였다. 대상자 

중 5명은 상기 3가지 모두가 보조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

로 응답하였다.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의

료기관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으나(X2=14.989, p=.525), 상급종합병원(48.0%)

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행정업무가 많아 간단한 업무지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종합병원(35.9%), 병원

(100.0%)과 요양병원(50.0%)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

직으로 근무하는 기관에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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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03) 

Variable Categories n % Mean±SD

Gender Female 101 98.1

Male 2 1.9

Age (years) <30 6 5.8

42.62±9.20

30-39 37 35.9

40-49 29 28.2

≥50 31 29.1

Missing 1 1.0

Total clinical  
career (years)

3-4 3 2.9

225.21±103.06 
(month)

5-9 10 9.7

10-19 42 40.8

20-29 32 31.1

≥30 14 13.6

Missing 2 1.9

Current working in department of 
QI and patient safety

Yes 83 80.6

No 17 16.5

Missing 3 2.9

Work experience for QI and patient safety
(years)

<1 11 10.7

40.99±42.17
(month)

1-2 33 32.0

3-4 21 20.4

5-9 19 14.6

≥10 6 5.8

Missing 13 12.6

Registered personnel of patient safety Yes 64 62.1

No 39 37.9

Type of hospital Tertiary hospital 28 27.2

General hospital 48 46.6

Hospital

Private clinic 6 5.8

Specialized 2 1.9

Long-term care 18 17.5

Others 1 1.0

Region Seoul 20 19.4

Gyeonggi-do 38 36.9

Chungcheong-do 10 9.7

Jeolla-do 14 13.6

Gyengsang-do 17 16.5

Ganwon-do 2 1.9

Jeju-do 2 1.9

Administrative  
district

Seoul metropolitan city 20 19.4

Metropolitan city 24 23.3

City 52 50.5

Gun 4 3.9

Gu 2 1.9

Missing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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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인력의 직종

  적절한 보조인력에 대한 질문은 복수 응답하였다. 총 133

개 응답 중 65.4% (87개)가 간호사를 가장 적정한 보조인

력으로 꼽았다. 이 외 사무직이 15.0% (20개), 의무기록

사 6.0% (8개), 방사선사 등과 같은 진료지원직은 4.5% (6

개), 특별한 실무배경과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2.3% (3개), 

기타가 6.8% (9개)였다.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의료

기관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종류에 관계없이 

간호사가 적절한 보조인력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

나 상급종합병원(13.3%)과 종합병원(14.3%) 및 요양병원

(27.8%)에서는 사무직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4) 보조인력에게 요구되는 최소 실무경력

  보조인력에게 요구되는 최소 실무경력은 5년이 48.5% 

(50명)로 가장 많았고, 3년이 34.0% (35명), 2년 6.8%, 1

년 4.9%, 기타가 3.9%였고, 4년과 경력 무관이 각각 1.0% 

(1명) 순이었다. 이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통계학적인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X2=20.394, p=.906).

5) 보조인력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의 필요 여부

  보조인력을 도입할 경우 자격제도 필요여부에 대해서

는 62.1% (64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 없거나

(24.3%) 잘 모르겠다고(13.6%) 응답한 경우는 37.9%였

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X2=12.434, p=.257).

  보조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86명)는 67.4% 

(58명)가 자격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고, 보조인

력 도입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우(7명)는 자격제도 도입

도 불필요하다(71.4%)는 의견이었다. 보조인력 도입 찬반

에 따른 자격제도 도입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13.991, p=.007).

6) 보조인력의 기본교육 시간

  보조인력의 기본교육 시간은 대부분(83.8%)이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동일(70.9%, 73명)하거나 많아야 한다는 의견

(12.9%, 13명)이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보다 적어도 된다

고 응답한 경우는 14.9% (15명)였다. 환자안전 전담인력보

다 적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 보조인력의 기본교육 시간

은 평균 9.87±2.56 시간이었고, 더 많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평균 55.45±23.02 시간이었다.

7) 보조인력의 보수교육 시간

  

  보조인력의 보수교육 시간도 대부분(80.6%) 전담인력과 

동일(68.9%, 71명)하거나 많아야 한다는 의견(11.7%, 12

명)이었다. 다소 적어도 된다는 의견은 17.5% (18명)였다. 

환자안전 전담인력보다 적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 보조인

력의 보수교육 시간은 평균 6.78±1.96 시간이었고, 더 많

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평균 20.18±5.69 시간이었

다.

8) 보조인력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대체 가능성

  보조인력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대체 가능한가에 대

해서는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44.7% (46명)와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54.4% (56명)였다. 이는 의료기관 종

류에 따른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X2=3.956, 

p=.556). 보조인력으로 간호사를 선택한 경우는 대체 가

능성 여부에 대해 유사한 의견이었으나 사무직을 선택한 

경우(20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모두 대체 불가하

다(100.0%)는 의견이었고, 종합병원(55.6%)과 요양병원

(57.1%)은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Ⅳ. 고찰

  이 연구는 전담인력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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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요구되

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전담인력의 업무를 지원하는 보조인

력은 필요하지만, 이는 행정업무만 지원하는 인력보다는 

근무경력을 보완하여 전담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간호사를 원하였다. 전담인력이 수행하는 환자안전 관

리활동은 행정업무와 전문업무를 구분하기 어렵고, 전담인

력의 전문업무는 5년의 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이 있더라

도 환자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을 알고 경험을 쌓아

야 전담인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5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가 보조인력으로 

일하게 된다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서 보조인력 도

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토하고자 한 보조인력의 민간

자격제도의 시행은 무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설문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대부분(85.4%)은 전담인력에 대한 실무

를 잘 알고 응답해줄 수 있는 전문가였다. 응답자의 80.6%

가 설문 당시 의료 질 및 환자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고, 타 부서 근무자도 16.5% (17명)였으나 

이 중 1명은 신고된 전담인력이었고, 4명은 관련부서 근무

경력이 있었다. 병원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3명은 모두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아니었다. 의료기관 종류는 종합병원

이 46.6%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병원 

순이었다. 의료기관 현황[13]과 비교할 때, 물론 병원의 비

율이 월등히 높지만 보조인력 도입에 대한 의견은 환자안

전 관련 업무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

른 상황이 모두 반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역적 분

포도 경기도가 36.9%로 가장 많았지만 서울과 경상도, 전

라도, 충청도 모두 10%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낮은 비율은 2% 미만의 실제 현황을 반영한 결과

로 보았다.

  전담인력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83.6%)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면, 종합병원이나 병원보

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그 요구도(92.9%)가 더 높았다. 이

를 보조인력 도입 이유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의료기관 종

류별 보조인력의 요구도가 다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응답자를 토대로 살펴보면, 상급종

합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행정업무가 많아 간단한 업

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8.0%로 가장 많았다. 종합

병원(35.9%)과 병원(100.0%)과 요양병원(50.0%)은 전담

인력이 있으나 겸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

였다. 이 결과는 2016년 환자안전법 도입 초기 대두되었

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채용의 어려움보다

는 전담인력에게 쏠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문제로 해석된

다. 참고로 의료기관의 행정구역별로 이를 분석하면, 시 지

역(8/41명)에서 특별시(2/18명)나 광역시(3/20명)에 비해 

5년 실무경력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전담인력의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으로는 응답자의 

대부분(85.0%)이 간호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였고, 이

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모두 동일하였다. 그 다음은 사무직

(15.0%)이었고, 이외는 모두 5% 수준에 불과하였다. 보조

인력으로서 사무직에 대한 의견은 요양병원(27.8%)이 다

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요양병원의 인력 구조

가 다른 병원에 비해 간호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

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보조인력에게 요구되는 최소 실무경력은 5년이 48.5%

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현재 환자안전법에서 5년 이상의 실

무경력을 요하는 것과 동일하였다. 이에 보조인력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담인력이 겸

직으로 근무하는 의료기관으로 응답한 경우(61.1%)와 5

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간호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응

답한 경우(58.8%) 5년을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

고, 간단한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응답한 경우는 3년

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 종류 및 보조인력으로 

간호사와 사무직 등을 택한 응답과 비교해보았으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이 결과는 전담인력

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이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일정 수준의 지식과 업무 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

였다.

  또한, 보조인력에 요구되는 기본교육이나 보수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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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곽미정, 김철규, 이상일, 이순교, 최윤경, 황정해

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전담인력과 동일하거나 많아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보조인력으

로 간호사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기본교육 시간(87.3%)과 

보수교육 시간(82.8%)이 많아야 한다고 하였고, 평균 교육

시간도 기본교육 32.32±30.54 시간, 보수교육 12.17±

7.70이었다. 사무직의 경우는 각각 70.0%와 60.0%로 상

대적으로 낮았고, 평균 교육시간도 각각 24.57±28.51시

간, 11.75±8.38 시간이었다. 

  보조인력의 전담인력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44.7%,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54.4%로 

갈렸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다만, 사무직을 선택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모두 대

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에 다소 비중을 두어 의료기관 종류에 따

른 상황이 다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교육시간과 

연계해서 보면, 보조인력으로 간호사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경우,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유사

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원하며, 사무직인 경우는 

일부 업무에 대한 지원만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비해 

신고된 전담인력 외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 인력

들이 있어 행정 등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보조인력을 원하

나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은 병원당 한 명의 전담인력 또

는 전담인력이 다른 업무도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 전담인

력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14-15],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완하고 

있다.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체

계를 의무보고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전담인

력의 보건의료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5년에서 3년 이상으

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라 추진

될 경우 전담인력의 업무 과중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담인력의 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을 

3년으로 완화한다면, 환자안전법 도입 초기에 대두되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기본 목적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

어 환자안전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과 전담인력들

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론

  2016년 7월 환자안전법의 시행은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동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적 인프라의 구성이 제일 중요

했던 제도 도입 초기 어려움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의

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활동은 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에 

집중되었고 지역적 환경의 차이는 이를 더욱 부각시켰다. 

현재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시행하거나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고 해도 전담인력에게 쏠린 업무 과중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설문에서 드러난 전담인력에 대한 의료기

관별 현황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력 도입으로

까지 확대되었던 전담인력의 배치 수준을 의료기관별 배치

보다는 의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과 같이 병상당 인력으

로 배치하는 제도 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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